
부속서 가10-

수 용

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.

1.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자국 영역 내에서 형성된 투,

자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,

다.

2. 제 조제 항은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10.12 1 . ,

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

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.

3. 제 조제 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10.12 1 ,

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

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.

가.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

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

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로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

다.

1)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. ,

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사실

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

다.

2) 정부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6)를 침해하는

정도 그리고,

3)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.

부행위가 공공이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하여야 할

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

투자에게 강요하는 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.

나. 예컨대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,

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,

건안전환경 및 부동산 가격안정화 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( ,․ ․
6)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,

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. ,

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.



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)

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조치

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.


